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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59개소 적발
 -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4개소, 대기·폐수배출시설 부실관리 45개소 적발 -  

 -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고농도 오염물질 

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,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

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

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. 

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

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, 미세

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. 

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30개소

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3개조가 편성돼 특별점검이 실시됐다.

점검결과 폐수수탁업체와 금속 도금업체 등 14개소에서는 처리된 폐

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검출됐으며, 

의료용약품제조업체와 동물사료제조업체 등 45개소는 대기·폐수배출

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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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

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, 반복적인 수질

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4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

의 2배∼7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.  

또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·방치 등의 건은 경고 및 

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.

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“남동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

으로 실시한 결과, 현재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

유입되는 빈도가 감소했을 뿐만아니라,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

는 사업장 또한 크게 감소했다”면서,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

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, 특

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배출시설 부실 운영·관리 등에 대해서는 홍

보와 함께어 테마단속을 지속 시행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 

참고  특별점검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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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주요 점검결과

 -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130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59개소로 
위반율은 39.5%임.

    주요 위반사례는 ▲ 약품제조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6개소는 
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검출(행정처분
[개선명령]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)

    ▲ 폐수수탁처리업체 2개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과 폼알데

하이드가 각각 배출허용기준치 4배가 넘게 검출(디클로로메탄 0.822㎎/L, 기준 0.2, 

폼알데하이드 29.993㎎/L, 기준 5) - 조업정지 15일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
    ▲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1개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

배출허용기준치의 6배가 넘게 검출(30.917㎎/ℓ, 기준 5) - 조업정지 5일 
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

    ▲ 다이몬드공구제조업체 1개소는 수질오염물질인 니켈의 배출허용
기준치의 21배가 넘게 검출(63.602㎎/ℓ, 기준 3) - 조업정지 5일 및 
초과배출부과금 부과

    ▲ 화장품제조업체 2개소는 수질오염물질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 총유기

탄소가 각각 배출허용기준치의 2배가 넘게 검출(생물학적산소요구량 207.1㎎/L, 

기준 120/ 총유기탄소 138.3㎎/L, 기준 75) - 조업정지 5일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
    ▲ 고무제품제조업체는 혼합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고 

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적발 - 조업정지 
10일

    ▲ 그 밖에 의료용약품제조업체는 위탁저장조 계측기 미설치 등 방지시설 

면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수처리공정을 임의 변경한 행위로, 동물

사료제조업체는 먼지 다량발생 공정을 운영하면서 대기방지시설(캔버스) 

고장방치 행위로, 금속 도금업체는 금속류 도금과정에서 새로이 발생

되는 대기오염물질(암모니아, 디클로로메탄) 배출하면서 변경신고 누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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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로 적발 – 경고 및 과태료   

 - 59개 사업장 위반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면, 
    위반사항은 ▲대기·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▲ 대기배출시설 비

정상 가동 2건 ▲대기·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6건 ▲대기방지
시설에 딸린 기계 및 기구류 훼손·방치 12건  ▲ 준수사항 위반 9건 ▲환
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준수 등 5건 

    조치사항은 ▲조업정지 8건 ▲개선명령 9건 ▲경고 및 과태료 42건


